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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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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2012. 8. 20 : 30개 비 조건 충족 (파나 , 라 아, 
샬아 랜드, 싱가폴, 러시아, 필 핀, 주, 나다 등 31개 )
ü 39개 비
ü 본: 2013.6 비 정
ü : 2014년 비 정

v 2013. 8. 20 : 약 최초 (31개 에 )

vv 3131개개 가는가는??
üü 각각 비 한비 한 날 터날 터 1212개월개월
üü 적 에적 에 한한 ((적적 ) ) 시시 미정미정!!



PSC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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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PSC Inspection 

v Article V, para 4 : 아닌 원 해당

항 에 약 건 수하고 는 여

하 하여 제 에 라 약 적 는

검사할 수 다.  (PSC 검사 근거 규정) 

v Article VIII, para 2 : 약 사무총 에게 비 가 등

원 만 한다. 



PSC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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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PSC Inspection 

v Article V, para 7 : 각 원 약 비 하 않 가

게양하는 약 비 한 가

게양하는 보다 한 처 않게 하는 식

약에 한 책 행하여야 한다.  ( 비 여

상 없 무차 적 적 , SOLAS 같 개념)



ILO 결 17 (Resolution XVI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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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‘ 약 시 해사노동적합 에 한 실 적 행에 한
결 ’
ü 각 정 하여 계 복량 33% 가 는 최 30개

원 비 등 한 날 12개월 전에 크 과
여객 에 하여 저 건 단계적 행 보할
계 수 할 것 청하 ,

ü 또한 최초 약 1년간 , 검사 약
건 충족하 않는다는 거가 없는 것 조건 , 

해사노동적합 해사노동적합 언 가 없
항 수 항만 에게 상당한 고 할 것
청한다. 

v 동 결 는 2012년 8월 20 약 비 한 가(31개 )에만
적 는 것 !



ILO 결 17 (Resolution XVII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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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 한민 경 약 미비 (최초 31개 에 포함 함)

v : 2013년 6월 1 에 비 한다 ?
ü 2014년 6월 1 에 한민 에
ü 내 에 종에 한 비 하 라 2014년

8월 20 는 비 하여야 함.
ü 2015년 6월 1 는 가능 ( 원 136조 거 가능한

것 어 나 PSC 등 제적 정 않 것 )

v : 2013년 9월 1 에 비 한다 ?
ü 2014년 9월 1 에 한민 에
ü 2014년 9월 1 비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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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주체 결정

v 누가 ‘ ’ 역할 할 것 가?

v 원 제2조 제2 ‘ ’ 정 에 합하여야 MLC 

주체가 수 다.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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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DMLC 비

v 원 시행규 식 26 DMLC Part I 파악

v 원 시행규 식 27 에 라 DMLC Part II 개 , 

ü 한 페 에 등 DMLC Part II 참조

ü (주 비스안내->시스템 ->MLC Convention-> 료실)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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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원근 계약 양식 개

v 원 시행규 제20조에 규정 사항 포함하여 근 계약

양식 개

v 원근 계약 에 ‘ ’ 가 할 경

ü 해 Manning Agent 등 할 경 , 가

해당 Agent에 했다는 거 비

(Power of Attorney , 또는 원공 계약 등에 시)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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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내 만처 절차 개

v 약 규정 5.1.5 조에 내 만처 절차 개

ü -> -> 사 등 단계 거 하 , 본 원하는

경 당 등에 만제 가능토 보

ü 만제 에 한 한 처

ü 만처 과정에 다 사람 동 하거나 하게 할 수

보

ü 원거주 책 당 연락처 포함

ü 만처 절차 1 각 원에게 제공 ( 원 : 내게시)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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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원 업 개 (Manning Agent) 검

v MLC 미비 가(미얀 , 네시아, ) 원 업 개

통해 원 공 경 ;

v 해당 원 업 개 가 MLC 건에 맞게 고 는

가 하여야 함. ( 원 시행규 개정안 제56조 5)

ü 체 점검

ü 행 Audit

ü 제3 Audit 등 다양한 정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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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(Pay Slip) 비

v 원에게 액수가 월 제공하여야 한다.

ü 본 , 또는

ü 내 전산망에 각 Log-in 하여

ü 해 Manning Agent 통해 원 하는

경 , / 업무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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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보험 가

v 검사 PSC 상 아니나, 약 강제사항

v 원 시행 개정안 제5조에 라 ‘ 제항해에 종사하는

’는 가 상 . 

ü 시행시 미정 ? (시행 시행 or 약 )

ü 내 상 없는 듯…

ü P&I Club에 취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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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료보고 사

v 존 사 체 식 ‘ 상 료 ’ 등 사 가

v 정 식 사 필 함

( 원 시행규 개정안 25 2 식)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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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거주 비/ 락시 점검 & 식량/식수/취사 비 점검

v 원 시행규 개정안 제9조( 내순시) ②제1항 규정에

‘ 나 정하는 사람’ 원거주 비 내 식과

한 다 각 사항 매주 점검하고, 하여야 한다.

1. 식량과 식수 공

2. 식량과 식수 저 취 에 사 하는 든 비

3. 식사 비하고 제공하는 취사실 타 비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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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조 사 격 보

v 원 제76조제2항 : 는 통 정하는 격

갖춘 조 사 에 승무시켜야 한다. (시행 : 2015.2.6)

v 원 시행 개정안 제22조: 제76조제2항 조 사란?

1. 조 능사 상 격 & 에 1년 상 조 업무

2. 조 능사 상 격 & 해양수산 정하는

수 & 에 3개월 상 조 업무

3. 3년 상 에 조 업무 & 해양수산 정하는

수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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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조 사 격 보

v 조 원 행 건

v 원 시행규 제47조제2항 : 다 각 1에 해당하는

1 상 승무시켜야 한다. (2015.2.6 삭제)

1. 조 사 격 & 에 1년 상 조 업무

2. 에 2년 상 조 업무

3. 타 동등 상 격 다고 정한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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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내 업 (Working Arrangement)

v 원 하 에 않았

v 내 전 원( 포함) 항해 정 업 정 & 

원 에 최 휴식시간 포함하여 내게시

( 약 A2.3.10)

=> STCW에 당 계 (Watch Schedule) 사

( 원 제62조제1항제1 규 제40조 2) 

=> 약상 강제 건 므 PSC 상 수



사 비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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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근 시간/휴식시간

v 원 시행규 제18 식 ‘ 원 1 근 시간, 

휴식시간 시간 근 ’ 

v , 원 본 에게 사본 제공 ( 원 제62조 제3,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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